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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북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최우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노동법) 

『경력사항』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한국청년변호사회 상임대표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법 커뮤니티위원장 

•(사)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 학술이사

•주간조선, 이데일리, 매일경제, 뉴스토마토 외부필진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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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머리 가격한 여성에 

왜 ‘특수상해’ 적용? 정 변호사의

현장일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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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20대 여성 A씨가 휴대폰으

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

는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졌다. 

남성의 머리에 피가 흐르는 장면이 포착되었

고, 많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결국 지난 3

월 30일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

은 A씨가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

의로 구속되었다는 점이다. 사람의 신체를 상

해한 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

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57조 제

1항). 그런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

해한 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

258조 제1항). 즉 일반 상해와 비교하여 특수

상해의 경우 상당히 무겁게 처벌된다.

1. 무엇이 위험한 물건일까

따라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그 사람이 다쳤는지(상

해) 다치지 않았는지(폭행)도 중요하지만, 내

가 누군가를 때릴 때 어떻게 때렸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냥 맨주먹으로 때렸다면 폭행죄

나 상해죄만 성립하겠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 그 사람을 

때렸다면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

기 때문이다.

즉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해서 폭

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 ‘특수’라는 명칭이 붙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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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 형량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된 사건에서 20대 여성 A씨

는 혼자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

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건 아니

다. 그런데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일반 상

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것

은 20대 여성 A씨가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가격할 때 사용한 물건인 휴대폰이 ‘위험한 물

건’에 해당한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휴대폰. 얼핏 보기에는 사람을 살상할 만한 

위험한 물건은 아니다. 총, 칼, 톱 등과 비교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던 것

일까?

위험한 물건이라 하면 총, 도검, 칼, 송곳, 

톱 등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

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

한 물건’이란 물건의 본래 속성이 위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그 물

건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처음부터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사람의 생

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97 판결).

대표적으로 하이힐 구두의 경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얼굴

이나 머리를 가격할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

당할 수 있다. 법원은 굽 높이 8㎝의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오른쪽 눈을 여러 차례 

때려 안구 파열로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하이힐 구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2. “딸기잼 용기도 위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뜨

린 걸레자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고(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 

판결), 마요네즈병(요즘으로 치면 딸기 잼을 

담는 유리병)의 경우에도 병으로 사람을 구타

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

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

도647 판결).

같은 물건이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

원은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그 물건

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

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몸 부위 및 다

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한 사건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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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큐대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반면(대

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자

취방 안에서 길이 50〜60㎝ 정도의 당구 큐

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배 부위

를 1회가량 폭행한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으

로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최근 논란이 불거진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

건은 휴대폰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휴대폰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

다. 단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맨주먹으

로 사람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움켜쥐고 휴대

폰이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게 주먹으로 가격

하는 경우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휴대폰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나 얼

굴을 직접 가격하는 경우 휴대폰은 위험한 물

건에 해당할 수 있다.

3.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

실제 휴대폰으로 직장 동료의 얼굴과 머리

를 가격한 사람에 대해 특수상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430 판결).

C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 D, 

E와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

데,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를 할 무렵인 새벽 

12시50분경 귀가 문제로 D씨와 말다툼을 벌

였다. 화가 난 C씨는 D씨를 발로 걷어차고 넘

어뜨린 다음 자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가

로 약 4㎝, 세로 약 16㎝)를 손에 쥐고 이걸

로 D씨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D씨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반달뼈 골절

상,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C

씨는 자신을 말리는 E씨를 발로 걷어차고 손

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E씨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E씨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을 가하였다.

검사는 C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

여 기소했는데, C씨는 당시 범행에 사용할 의

도로 휴대폰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

대전화의 물리적 형태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휴대폰으로 상해를 가하였

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가 휴대

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

접적으로 사용하였고 휴대폰의 모서리로 사

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

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

은 경험칙에 속한다며 위 사건에서 휴대폰을 

형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

다. 결국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

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출처/주간조선)


